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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번호  한돈협기 제 호710-5

시행일자  2024. 1. 25.

수    신  도협의회장 및 지부 회 장( )

참    조  

제    목  월 일부터 중대1 27 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안내5   

1.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정부에서는 2. 산업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 

지적되면서 기업에서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, · 중대재해  

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( )을 제정하였습니다.

3. 오는 월 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인 이상 사업장까지1 27 5  확대 

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, 안내드리오니 각 도협의회장 및 지부회장님들께서( ) 는 
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아      래  -  -

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□ 

  추진경과 ( ) 중대재해처벌법 제정(′21. 1. 인 이상 사업장 26.) 50⇒

적용 인 이상 사업장 적용 대상 확대(‘22.1.27.) 5 (⇒ ′24. 1. 27.)

  적용범위 ( ) 상시근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장5

  주요내용 ( )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

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시  경영책임자 및 법인 

처벌 세부내용 붙임 참조< >

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부: 1. 1

가축사육시설 예방기준 및 대책 고용노동부 부 끝2. ( ) 1 .  .

사단법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




